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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등급 : 3등급 
[ 중간 위험 ] 블랙록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블랙록 아시아 퀄리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 아시아 퀄리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블랙록 아시아 퀄리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29693)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채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02-751-0500) 4.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5. 06. 30.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 07. 09.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블랙록자산운용(주), ☎ 02-751-0500, www.blackrock.co.kr)                    판매회사 본∙지점(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조)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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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 , ,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원본손실    위험, , , ,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투자위
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 , ,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
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단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 , , 투자
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 , ,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11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5050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 , ,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 , , 판매회사, , , ,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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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제 1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조제 2항제 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특히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운용전략 (1) 이 투자신탁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이며 투자신탁 재산을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 및 보증하는 채권 등에 투자하는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투자등급 채권에 투자하지만, 하이일드 채권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하이일드 채권(High Yield Bond): 하이일드 채권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의 정도를 기준으로 채권의 등급을 정하는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저등급(투기등급 및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판정받은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피투자집합투자기구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 관리회사 BlackRock (Luxembourg) S.A. (일일운용 업무 및 직접 또는 위임에 의하여 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리 등 모든 운용상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블랙록 (싱가포르) 리미티드(BlackRock (Singapore) Limited)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관리회사인 블랙록 (룩셈부르크) 에스.에이.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아 본 회사의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조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의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 중 하나 ※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개방형 투자회사로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위펀드로 구성된 “엄브렐러형(전환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설정일 및 소재지 설정일: 1996 년 2 월 2 일 BGF 설립국가: 룩셈부르크 

투자목적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 및 보증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총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함 * 기타 비투자등급의 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에 투자 가능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2015년 7월 20일부터 해당 펀드는 RQFII 쿼터*를 통해 중국 역내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해당 펀드가 가용할 수 있는 RQFII 쿼터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쿼터가 할당 되면 이를통해 펀드 총 자산의 10%까지를 중국 역내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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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교지수: [(JP Morgan Asia Credit Index) × 90%] + [(Call) × 10%] 다.    환위험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 및 금리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거래상대방 등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헤지를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 일시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환헤지의 개념 및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증권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 1) 이 투자신탁은 주로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 RQFII : 위안화 적격 외국 기관투자자(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이하 “RQFII”)   * RQFII 쿼터 : 특정 역내 중국 증권에 대해 중국외환관리국이 RQFII 인가 보유자에게 발행한 위안화 표시 투자 쿼터  * RQFII 인가 : RQFII 쿼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중국 이외의 특정 관할지에 소재한 기관에게 부여한 인가   
RQFII 쿼터를 통한 중국 본토 투자에 대한 투자위험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중  “RQFII 관련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기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위험 투자자는 해당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위험 및 특수위험에 노출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2-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지수 � JP Morgan Asia Credit Index 

�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추가설정이 곤란하거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펀드’는 이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될 수 있으며, 유동성관리, 투자한도준수 등의 목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BGF 미국달러 단기채권펀드(US Dollar Reserve Fund)*’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 BGF 미국달러 단기채권펀드: 유동성이 높고 잔존만기가 짧아 투자위험이 낮은 미국달러표시 단기우량채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해당 피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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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채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추가설정이 곤란하거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펀드’는 이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될 수 있으며, 유동성관리, 투자한도준수 등의 목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BGF 미국달러 단기채권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채권 (고수익·고위험 채권)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 등에도 자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등은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 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 및 보증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는 미국달러이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거래상대방 등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헤지를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 일시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RQFII  관련 위험 

*RQFII (위안화 적격 외국 기관투자자 -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uonal Investors)제도는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하기 위하여 중국 밖에서 위안화를 모집하는 적격 외국 기관투자자(“적격 투자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RQFII 인가 및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로부터 위안화 표시 투자쿼터 (“RQFII 쿼터”)를 취득하게 되면, 적격투자자는 해당 적격투자자에게 할당된 RQFII 쿼터를 통해 중국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향후 RQFII 쿼터를 통해 중국 역내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RQFII 제도는 2011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RQFII를 통한 중국에의 투자 및 관련 절차(RQFII에 투자한 자본금의 본국으로의 송금 등)를 규제하는 규정도 비교적 신설된 것입니다. 현재, RQFII의 위안화 본국 송금은 하루에 1회 허용되며, 본국 송금 제한이나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관할당국 및 규제당국에 투자규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재량권이 현재 또는 향후 어떠한 식으로 행사될 지 확실하지도 않고 그 선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투자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RQFII 제도가 향후 어떻게 발전할 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RQFII 투자펀드들의 RQFII 투자에 대해 본국 송금 제한 조치가 부과될 경우 이는 해당 RQFII 투자펀드들은 환매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QFII 제도 전반에 대한 변경사항(RQFII 자격 상실 가능성 등)은 해당 RQFII를 통하여 중국의 적격한 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RQFII 투자펀드들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RQFII 자격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해당 RQFII 펀드들이 보유한 RQFII 적격증권을 처분해야 하므로 해당 RQFII 투자펀드들의 성과는 그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RQFII 쿼터가 항상 RQFII 투자펀드들이 투자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RQFII 투자펀드들은 제한적인 투자능력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거나 또는 RQFII 쿼터가 부족하여 투자목적이나 투자전략을 완전히 추구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쿼터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RQFII가 자신의 RQFII 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 외환관리국은 해당 RQFII 쿼터의 규모를 감소시키거나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RQFII 쿼터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경우, 이는 RQFII 투자펀드들의 할당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RQFII 투자펀드의 투자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RQFII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QFII의 위안화 본국 송금은 현재 하루에 1회 허용되며, 본국 송금 관련 제한, 자금의 동결 기간(lock-up period) 또는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내 위안화를 역외로 송금할 때 제한이 있으며 진정성(authenticity) 및 법규준수 관련 검토도 이루어져야 하고, RQFII 보관회사는 중국 외환관리국에 송금 및 본국 송금에 관한 월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향후 중국 법규가 개정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혹은 본국 송금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중국 법규에 대한 이러한 변경사항은 소급 



 

7 

� 투자위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당 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 및 보증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3등급(중간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의 경제 등의 여건 변화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 등으로 표시된 채권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블랙록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2015년 6월 30일 현재) 

주 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2014년 10월 31일 현재, 단위:%)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RQFII 투자펀드의 현금에 가해지는 본국 송금 제한은 동 펀드의 환매 이행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RQFII 보관회사는 본국 송금 시마다 진정성및 법규준수 관련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국 송금이 지연될 수 있으며, 심지어 RQFII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RQFII 보관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매대금은 해당 자금의 본국 송금이 완료된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환매하고자 하는 주주에게 지급됩니다. 본국으로 송금하기까지 걸리는 실제 시간을 RQFII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RQFII 관련 위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2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중  RQFII 투자 관련 특정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위험 이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 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순자산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 자산규모 조동혁 1963 년 본부장 24개 5,842억원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 - 한국투자신탁뉴욕사무소장 - 리서치 5년/ 해외펀드운용 11년 
연도 설정일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종류(A) 2010.09.08. 13.20 -2.31 9.81 2.09 - 종류(C) 2010.09.08. 12.75 -2.70 9.38 1.69 - 종류(C-e) 2010.09.08. 12.92 -2.55 9.54 1.83 - 종류(C-p) 2014.02.24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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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비교지수: [(JP Morgan Asia Credit Index) × 90%] + [(Call) × 10%]  주 2)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 2부  매입 및 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비교지수 2010.09.08. 11.34  -1.80  9.09  4.32  - 

종류 가입자격 부담비율(연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종류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7% 이내(주1) 없음 없음 없음 종류 A-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35% 이내(주1) 없음 없음 없음 종류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f 기관투자자 및 기금,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0억 이상 법인,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및 변액보험 없음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없음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주2) 없음 없음 종류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최초 납입 없음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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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0.7%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2) 환매수수료 부과를 위해 이익금 산정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구분 부담비율(연간)(순자산총액의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주 1) 총보수·비용(주 2)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의 총보수·비용 (0.31%) 포함) (주 3) 증권거래비용(주 4) A 0.3900 0.6000 0.0400 0.0250 0.0133 1.0683 1.3783 0.0000 C 0.3900 1.0000 0.0400 0.0250 0.0133 1.4683 1.7783 0.0000 C-e 0.3900 0.8500 0.0400 0.0250 0.0132 1.3182 1.6282 0.0000 C-w 0.3900 0.0000 0.0400 0.0250 0.0133 0.4683 0.7783 0.0000 I 0.3900 0.3000 0.0400 0.0250 0.0133 0.7683 1.0783 0.0000 C-p 0.3900 0.6000 0.0400 0.0250 0.0129 1.0679 1.3779 0.0000 C-f 0.3900 0.0200 0.0400 0.0250 0.0133 0.4883 0.7983 0.0000 S 0.3900 0.2000 0.0400 0.0250 0.0098 0.6648 0.9748 0.0000 S-p 0.3900 0.1600 0.0400 0.0250 0.0124 0.6274 0.9374 0.0000 A-e 0.3900 0.2000 0.0400 0.0250 0.0137 0.6687 0.9787 0.0000 C-Rp 0.3900 0.5000 0.0400 0.0250 0.0133 0.9683 1.2783 0.0000 S-i 0.3900 0.0120 0.0400 0.0250 0.0133 0.4803 0.7903 0.0000 부담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의미하며, 기타비용 비율은 해당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직전회계년도: 2013.09.08.~2014.09.0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C-w, I, C-f, C-
Rp, S-I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C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BGF 아시아타이거 채권 펀드)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 0.31%(피투자펀드의 운용보수는 연 0.31%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13.09.08.~2014.09.0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C-w, I, C-f, C-Rp, S-I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C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 원)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이익금의 30%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투자기간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종류 A 수익증권 [선취수수료(0.7%로 가정) 포함]                    207 504         831             1,803  종류 C 수익증권                    178                   561         983             2,237  종류 C-e 수익증권                    163                   513         900             2,048  종류 C-w 수익증권                      78                   245         430               979  종류 I 수익증권                    108                   340         596             1,356  종류 C-p 수익증권                    138                   434         761             1,733  종류 C-f 수익증권                      80                   252         44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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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가.    과세에 관한 사항 
주 1) 과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종류 C-p 및 S-p) 

종류 S 수익증권                      97                   307         539             1,226  종류 s-p 수익증권                      94                   296         518             1,179  종류 A-e 수익증권 [선취수수료(0.35%로 가정) 포함]                    133                   343         576             1,266  종류 C-Rp 수익증권                   128 403 706          1,608 종류 S-i 수익증권                     79 249 437             994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수익자 원천징수 원칙 - 개인15.4%(지방소득세 포함) - 일반법인 15.4%(법인지방소득세 포함) 이익을 지급 받는 날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단,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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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매입• 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제 3부 요약재무정보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제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ㆍ 판매회사 ㆍ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매입 환매 ①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①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②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②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요약재무정보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20140907 20130907 20120907 I .운용자산 2,317,628,869 7,147,547,716 4,800,343,716    증권 2,191,817,261 6,882,873,570 4,584,036,993    현금 및 예치금 125,811,608 264,674,146 216,306,723 II. 기타자산 92,821,201 537,609,381 12,823,402 자산총계 2,410,450,070 7,685,157,097 4,813,167,118 II. 기타부채 173,801,255 556,574,421 17,310,819 부채총계 173,801,255 556,574,421 17,310,819 I. 원본 2,039,037,561 7,319,694,044 4,376,982,800 II. 수익조정금 -173,190,393 324,776,855 -87,041,496 III. 이익잉여금 370,801,647 -515,888,223 505,91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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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자본총계 2,236,648,815 7,128,582,676 4,795,856,299 I . 운용수익 625,143,588 -413,956,885 603,729,614     이자수익 1,820,025 7,182,893 6,371,452     매매/평가차익(손) 592,877,469 -470,571,885 549,050,787     기타이익 30,446,094 49,432,107 48,307,375 II. 운용비용 63,230,573 101,931,338 97,814,619     관련회사보수 62,620,217 101,063,572 97,081,590     기타비용 610,356 867,766 733,029 III. 당기 순이익 561,913,015 -515,888,223 505,914,995 * 매매회전율(주 1) 0 0 0 * 매매수수료 0 1,311,000 2,539,400 


